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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

확정신고 납부제도 해설
- 토지․건물 등 부동산 련 양도소득을 심으로 -

    재 원
   

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

Ⅰ. 머리말

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상 자산인 

토지, 건물, 부동산에 한 권리,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의 주식양도 등과 비상장법인의 주

식  기타자산 등과 같은 특정한 자산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

하여 2003년 5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확

정신고 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.

  그러나 2002년 한해 동안 토지․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상자산을 1회만 양도하고 양

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주소지 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 을 

자진신고하고 납부를 하여 진합산과세 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는 양도소득세 결

정․경정 통지를 이미 받은 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

  다만, 과소신고, 기본공제의 용순서에 따라 당 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

등의 사유로 정신고를 하 더라도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을 합산신고하여 정산할 필요

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음으로 이 을 유념해야 

한다.

 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, 농지의 교환 

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, 농지의 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1세  1주택

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하여는 정책목 상 특별히 과세 상에서 제외하고 

있다.

 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상,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   2002년 귀속 

양도소득에 한 확정신고  자진납부시 참고해야할 내용들을 기술하 으므로 2003년 1

국세해설


